
 2021년도 인천항 화주·포워더 인센티브 지급기준 

기 준 내  용

①
전략지역

(미주,유럽)
수출입 화주

 * (수입) 인천항을 통해 전략지역으로부터 50TEU이상 수입한 화주에게 1TEU당 10천원 지급

 * (수출) 인천항을 통해 전략지역으로 20TEU이상 수출한 화주에게 1TEU당 40천원 지급

 * 증빙 : Master B/L 및 House B/L을 기준으로 하며, 수출은 송하인(Shipper), 수입은 

수하인(Consignee)에게 지급

  - 동일건으로 신청이 중복될 경우 실화주에게 지급

  - 정확한 물동량 집계를 위해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검증 요청

②
냉동·냉장화물
수출입 화주

 * 인천항을 통해 Reefer(냉동,냉장화물)을 20TEU이상 처리한 화주에게 1TEU당 50천원 지급

 * (전략지역) Reefer ‘컨’ 화물을 미주·유럽 지역으로부터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한 수

하인(Consignee) 또는 해당 지역으로 수출한 송하인(Shipper)

  - 국외 소재 업체의 경우 Shipper의 국내대리점 또는 한국지사에 지급 가능

 * (기타지역) Reefer ‘컨’ 화물을 지역과 무관하게 인천항을 통해 국외로 수출한 송하인

(Shipper) 대상 지급

* 증빙 : Master B/L 및 House B/L을 기준으로 하며, 수출은 송하인(Shipper), 수입은 

수하인(Consignee)에게 지급

  - 동일건으로 신청이 중복될 경우 실화주에게 지급

  - 정확한 물동량 집계를 위해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검증 요청

③
전자상거래 화물 

수출입
화주·포워더

 * 인천항에서 전자상거래 화물을 처리한 화주〮포워더들의 전체 물동량 합계 중 각 업체 

실적의 점유율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지급

 * 증빙 : 수출입신고필증을 기준으로, 통관 시 전자상거래 코드로 신고된 화물의 순중량

을 대상으로 하며, 정확한 물동량 집계를 위해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검증 요청

  - 수출신고 시, 거래구분 기호(15, 17)로 신고된 건

  - 수입신고 시, 거래구분 기호(15)로 신고된 건

④
수출 증가

포워더

 * 인천항에서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이 총 중량톤(G.W.T) 기준 2020년 대비 2% 이상 증가한 

포워더들의 전체 실적 합계 중 각 포워더별 실적의 점유율대로 예산 범위 이내에서 지급

 * 증빙 : House B/L 상의 중량톤을 기준으로 하며, 정확한 물동량 집계를 위해 한국무역

통계진흥원에 검증 요청


